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347

○ 발 의 자 : 박기재 의원(외 13명)

○ 발 의 일 : 2019년 1월 29일

○ 회 부 일 : 2019년 1월 31일

2. 제안이유

○ 2010년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서는 징수교부금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였음. 이에

징수금액 3/100미만의 징수교부금을 받는 자치구가 발생하였음. 서울시

세입예산 확보에 기여한 자치구의 시세징수 공헌도를 반영하고자 징수

교부율 3%이하 자치구의 징수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을 보전해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5조제2항 중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로 하고, 제5조

제2항에 “교부율이 3% 미만인 자치구의 시세징수교부금 감소분에 대해

시장이 전액 보전한다.”를 추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결과(2019. 2. 8. ~ 2. 15.)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각 자치구청장이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하는 서울

특별시세(이하 “시세”)에 대한 처리비로 납입액의 3%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 정한 교부기준(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으로 인하여 징수교부율이 3%이하로 감소되는

자치구가 발생하는바, 감소분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별도로 보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단서규정 신설).

※ 교부율 3% 이하 6개구 보전 시 예상 규모: 강남 168억, 중구 122억, 서초 81억,

종로 65억, 영등포 48억, 용산 23억 합계 6개구, 508억원(’18년 징수 기준)

< 향후 5년간 보전 비용 추계액(시세 중기전망 평균신장 102.7% 적용)>

연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금액
(백만원) 275,185 52,144 53,552 54,998 56,483 58,008 

< 자치구별 금액 및 금액·건수 기준에 따른 징수교부금 (2018년 기준) >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지방세 징수법(령)
<금액기준>

시세 징수 조례
<건수·금액 기준>

산출액
대비 

교부율
Ⓕ=ⓒ/ⓐ

×100

교부액
점유율

(%)납입액ⓐ
산출액
ⓑ=ⓐ
×3%

건수반영
실교부액

ⓒ
조정액

ⓓ=ⓒ-ⓑ

조정률(%)
ⓔ=ⓓ/ⓑ

×100
합계 13,697,797 410,934 410,934 0 0.0 3.0 100.0

종  로 743,372 22,301 15,847 -6,454 -28.9 2.1 3.9

중  구 1,204,427 36,133 23,915 -12,218 -33.8 2.0 5.8

용  산 522,706 15,681 13,350 -2,331 -14.9 2.6 3.3

성  동 397,868 11,936 12,826 890 7.5 3.2 3.1

광  진 309,721 9,292 10,876 1,584 17.1 3.5 2.7

동대문 288,725 8,662 10,766 2,104 24.3 3.7 2.6

중  랑 191,565 5,747 9,319 3,572 62.2 4.9 2.3

성  북 307,853 9,236 11,859 2,623 28.4 3.9 2.9

강  북 134,519 4,035 6,940 2,905 72.0 5.2 1.7

도  봉 139,737 4,192 7,723 3,531 84.2 5.5 1.9

노  원 221,563 6,647 12,061 5,414 81.5 5.4 2.9

은  평 247,735 7,432 11,592 4,160 56.0 4.7 2.8



○ 재무국에서는 징수금액을 기준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해오던 것을「지방

세법」개정(2010.7.)에 따른「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1)」제정(2011.1.)을

통하여 2011년부터 자치구의 시세 징수에 대한 처리비로서 징수건수에

따른 업무량을 반영함으로써 자치구간 징수교부금 격차를 완화하는 취지의

교부기준을 마련하였음.

    < 징수건수 반영 전/후 강북구 기준 강남구 징수교부금 격차 완화 추이>

구분
반영 전 반영 후

2010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년 평균

강북구 1.0배 1.0배 1.0배 1.0배 1.0배 1.0배 1.0배

강남구 13.6배 7.1배 8.2배 7.2배 7.0배 8.1배 7.5배

○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지방세징수법」에서는 자치구청장은 그 관할

내의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할 의무를 지고, 시장은 그 처리

비용으로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1)「지방세징수법」제정(2017.3.28.시행)에 따라 종전의「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서울

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로 규정(2017.5.18.)

자치구

지방세 징수법(령)
<금액기준>

시세 징수 조례
<건수·금액 기준>

산출액
대비 

교부율
Ⓕ=ⓒ/ⓐ

×100

교부액
점유율

(%)납입액ⓐ
산출액
ⓑ=ⓐ
×3%

건수반영
실교부액

ⓒ
조정액

ⓓ=ⓒ-ⓑ

조정률(%)
ⓔ=ⓓ/ⓑ

×100
서대문 239,367 7,181 9,048 1,867 26.0 3.8 2.2

마  포 526,318 15,789 16,999 1,210 7.7 3.2 4.1

양  천 329,769 9,893 13,094 3,201 32.4 4.0 3.2

강  서 567,175 17,015 20,176 3,161 18.6 3.6 4.9

구  로 331,521 9,946 14,191 4,245 42.7 4.3 3.5

금  천 324,515 9,735 11,075 1,340 13.8 3.4 2.7

영등포 1,002,629 30,079 25,242 -4,837 -16.1 2.5 6.1

동  작 291,590 8,748 10,903 2,155 24.6 3.7 2.7

관  악 253,854 7,616 11,638 4,022 52.8 4.6 2.8

서  초 1,398,268 41,948 33,799 -8,149 -19.4 2.4 8.2

강  남 2,421,761 72,653 55,869 -16,784 -23.1 2.3 13.6

송  파 935,861 28,076 28,529 453 1.6 3.1 6.9

강  동 365,378 10,961 13,297 2,336 21.3 3.6 3.2



○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징수교부금의 한도를 납입총액의 3%로 규정

하면서 징수건수 반영 등 교부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에

분배하도록 하였고, 본 조례에서는 교부기준을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음.

「지방세징수법」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

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

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생략)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ㆍ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

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ㆍ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ㆍ구에

서 징수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

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에는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생략)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제5조(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

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 본 개정안은 징수건수 반영으로 인하여 각 자치구별로 징수교부율이

3%이하로 되는 징수교부금 감소분을 시장이 전액 보전하도록 하는

것임.

○ 다만, 징수교교금 감소분 발생 6개의 자치구에, 감소분을 일률적으로 보전

할 경우, 결국 법정 교부율(3%)을 초과하게 되므로, 시세 납입총액의

3%를 한도로 교부기준에 따라 자치구에 분배하고자 하는 상위 법령

취지 및 징수건수 등 실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자치구간 격차를 완화하

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지방자치법」에서는 예산의 편성·집행을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산의 심의·확정을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바, 본 개정안에

따라 징수교부금 감소분을 시장이 보전하는 것은 시장의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안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만들고 지방

의회가 심의하고 확정하도록 정한「지방자치법」에 반하는 사안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대법원 2009추53 판결)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립되어 각기 그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의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한편, 본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국에서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구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달 말일까지 해당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와 특별시분 재산

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50%씩 반영한

교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자치구 ‘기준재정수입액’에는 자치구의

지방세 등 자체재원 외에 의존재원인 ‘징수교부금’ 등을 이미 포함하고

있어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 징수교부금 감소액 만큼 이미 일반조정교부금

에서 보전*되고 있음.

*징수교부금 감소 자치구 6개 중 강남구를 제외한 5개구는 일반조정교부금에서 보전되고

있음(강남구는 일반조정교부금 교부 이전에 이미 기준재정수요충촉도가 100%를

초과하여 재정부족액이 없으므로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하지 않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

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4조(조정교부금의 재원) ②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은「지방세기본법」제

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분의 22.6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5조

제2항에 따른 정산액으로 한다.

제6조(일반조정교부금의 교부) ①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

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

을 기초로 하여 교부한다.

③ 일반조정교부금은 보통세 징수 실적을 고려하여 월별 교부한다.

제7조(일반조정교부금의 가산교부) ①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정부족액이 있는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고도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자치구에 대하

여 가산교부할 수 있다.

※ 일반조정교부금’은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자치구에

대하여 그 미달액(이하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일반조정교부금

재원(보통세의 22.6%)이 자치구 재정부족액을 상회하여 가산교부하고 있는바,

25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100%을 상회하고 있음.

일반조정교부금 =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 가산교부금)
* 가산교부금 : 25개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이 조정교부금 재원보다 많을 경우 발생



< 2019년도 일반조정교부금 배분액>  (단위 : 천원)

○ 따라서 본 조례에 따른 징수교부금 감소액을 시장이 별도 재원으로

보전하게 될 경우 그만큼 징수교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되므로,

자치구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징수교부금과 일반조정

구 분 기준재정
수 요 액

기준재정
수 입 액

배분전
충족도

일반교부금
배 분 액

배분후
충족도

합 계 7,636,828,840 5,403,274,550 70.8% 2,710,392,944 106.2%

종 로 구 258,835,384 210,641,567 81.4% 53,168,227 101.9%

중 구 251,718,705 238,372,372 94.7% 17,981,577 101.8%

용 산 구 256,976,994 201,695,434 78.5% 59,388,140 101.6%

성 동 구 258,042,643 164,332,810 63.7% 99,916,184 102.4%

광 진 구 279,830,359 174,313,612 62.3% 111,759,504 102.2%

동 대 문 구 291,029,739 166,572,984 57.2% 129,838,037 101.9%

중 랑 구 304,137,081 160,273,779 52.7% 150,809,568 102.3%

성 북 구 328,052,505 164,708,766 50.2% 168,502,206 101.6%

강 북 구 291,291,666 155,057,446 53.2% 142,291,350 102.1%

도 봉 구 281,630,404 143,990,452 51.1% 143,154,569 102.0%

노 원 구 355,578,248 153,031,421 43.0% 210,304,015 102.2%

은 평 구 334,202,310 184,558,388 55.2% 157,654,330 102.4%

서 대 문 구 272,735,755 160,603,202 58.9% 121,123,113 103.3%

마 포 구 306,496,386 223,361,430 72.9% 88,245,031 101.7%

양 천 구 290,893,997 169,433,281 58.2% 129,447,994 102.8%

강 서 구 371,239,889 226,266,420 60.9% 151,909,280 101.9%

구 로 구 301,275,898 168,625,960 56.0% 138,906,251 102.1%

금 천 구 247,679,888 153,214,965 61.9% 98,756,783 101.7%

영 등 포 구 319,258,794 248,309,691 77.8% 77,171,475 102.0%

동 작 구 279,850,606 172,560,871 61.7% 114,234,731 102.5%

관 악 구 325,066,290 177,050,397 54.5% 153,540,267 101.7%

서 초 구 345,859,314 338,450,843 97.9% 15,704,152 102.4%

강 남 구 396,265,665 722,392,582 182.3% - 182.3%

송 파 구 381,963,398 333,888,163 87.4% 56,296,266 102.2%

강 동 구 306,916,922 191,567,714 62.4% 120,289,894 101.6%



교부금의 취지를 왜곡할 여지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강남구 징수교부금 감소분(‘18년도 168억원) 별도 보전시 기준재정수요충족도:

182.3% ⇒ 186.3%(4% 순증)

○ 한편, 2018년도에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한 징수교부금 규모는

4,109억원 수준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제시한 ‘시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개선 방안’(2017.12.)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 시세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은 0.8% 수준에 그치고 있는바, 현재의 징수교부금 3%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주요 분석 내용」

- 자치구별 분석의 결과를 보면,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게

분석된 자치구는 중랑구로 2.25%의 값을 보임. 다음으로는 도봉구 2.13%, 강북

구 1.92%, 양천구 1.86%, 관악구 1.79%, 은평구 1.70%의 순을 보여, 상대적

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로 0.29%에 불

과함.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자치구는 중구 0.38%, 영등포구 0.43%, 서

초구 0.45%, 종로구 0.50%, 송파구 0.58%, 용산구 0.78%로 대체로 재정력이

우수한 자치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세목별로 보면, 소유분 자동차세가 2.8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

로는 주민세가 2.86%로, 이 두 세목은 현재의 3%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취득세 0.72%, 지역자원시설세 1.05%, 지방소득세 0.52%, 도시지역분

재산세 0.31%로 현재의 3%와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음.

            < 자치구별 징수액 대비 징수비용 비율>       (단위 : %)

　구분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소유분자동차세 평균
계 0.72 1.05 2.86 0.52 0.31 2.87 0.80

종 로 구 0.82 0.56 1.65 0.24 0.13 3.56 0.50
중 구 0.93 0.50 1.29 0.18 0.17 3.65 0.38
용 산 구 0.77 1.99 5.06 0.36 0.35 2.68 0.78
성 동 구 1.09 1.39 3.99 0.72 0.57 3.30 1.19
광 진 구 0.80 0.17 7.18 1.16 0.60 4.45 1.29
동대문구 1.09 0.69 2.82 1.18 0.03 3.94 1.26
중 랑 구 1.67 0.42 8.84 3.68 1.32 3.40 2.25
성 북 구 1.15 1.83 10.67 1.69 0.33 3.93 1.66
강 북 구 1.23 2.89 12.01 1.85 0.56 4.75 1.92
도 봉 구 2.03 0.33 12.24 2.13 0.31 3.12 2.13



○ 징수교부금 교부액이 이미 연 4천 1백억원을 상회하고 있고, 시세 세입

규모의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견되는

반면 지방세 사무는 과거 수작업에 의한 징세시스템에서 전산화로 인하여 징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교부율(3%)로 징수

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 향후 현행 징수교부율(3%)의 인하 또는 시범적

으로 다른 권역에 비해 징수비용 비율이낮은 권역(강남, 서초, 송파구등)의 ‘시세

징수사무소’ 설치 등에 대한 검토 등 시세 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재무국의

전향적인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 동남권역 징수교부금 관련 분석 자료(2018년 기준)> 

구분
징수교부금

징수비용
비율(%)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전

재정수요충족도(%)
교부액
(백만원) 교부율(%) 점유율

합계(평균) 118,197 (2.29) 28.7 (0.44) (122.5)

강남구 55,869 2.31 13.6 0.29 182.3

서초구 33,799 2.42 8.2 0.45 97.9

송파구 28,529 3.05 6.9 0.58 87.4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구분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도시지역분재산세 소유분자동차세 평균
노 원 구 1.33 1.80 6.63 1.45 0.33 1.99 1.45
은 평 구 1.06 2.49 8.02 2.23 0.45 5.07 1.70
서대문구 1.36 1.23 4.63 1.46 0.34 4.81 1.64
마 포 구 0.76 0.10 2.33 0.89 0.37 3.11 0.93
양 천 구 1.25 2.86 15.82 2.08 0.30 2.95 1.86
강 서 구 0.79 1.45 2.36 1.20 0.35 1.45 0.94
구 로 구 1.35 0.12 5.16 1.35 0.21 1.75 1.37
금 천 구 1.24 2.12 2.47 0.90 1.00 2.63 1.30
영등포구 0.60 0.31 0.73 0.29 0.12 1.46 0.43
동 작 구 0.23 0.36 7.46 0.92 1.51 3.99 1.10
관 악 구 1.48 0.96 10.14 2.17 0.28 3.19 1.79
서 초 구 0.46 1.32 1.46 0.28 0.08 1.70 0.45
강 남 구 0.10 1.43 1.59 0.26 0.15 2.42 0.29
송 파 구 0.54 0.05 0.93 0.68 0.05 1.57 0.58
강 동 구 0.77 1.81 6.49 0.88 0.32 4.12 1.23


